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4호의10서식] <신설 2025. 8. 14.>

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서

신청인

 제작자등의 명칭  대표자명

 제작자등록번호

 주소

자동차

 차명  제원관리번호

 형식  원동기형식

 소프트웨어명

소프트웨어 

업데이트 관련

주요 확인사항

적합 여부

 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

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년        월       일

성능시험대행자 (인)


